
(사)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지회 및 지부설치 운영규정

제 1 장  총 칙

제1조(목적) 아시테지 한국본부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2조에 의거 

광역시, 도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광역시, 도 지회는 해당지역에 소재지를 둔다.

제3조(지회설치 및 취소)

① 지회는 회원자격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에 단체회원 5개 단체, 또는 개인회원 10인 

이상을 확보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설치한다.

② 지회운영에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본부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

다.

③ ②항에서 언급한 현저한 하자는 제4조에 근거한다.

제 2 장  구 성

제4조(권리와 의무)

① 지회회원은 본부 및 지회 운영발전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② 지회는 본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업무의 

집행사항 및 지회 회원 단체의 공연내용 등을 매년 1월 마지막날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

한다.

③ 지회는 회원(개인, 단체)의 입회 및 탈회 등 변동사항을 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

한다. 지회는 매년 12월 31일자 현재시점의 소속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

한다.

④ 소속회원으로부터 납입 받은 회비 중 30%는 본부에 송금하고 70%는 지회운영경비로 

사용한다.

제 3 장  임 원

제5조(임원)

① 지회에는 지회장 1인, 부지회장 2인 이내, 이사 8인 이내, 감사 2인을 두며 지회 총회를 

통해 선출한다.

② 지회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지회는 선출된 임원명단을 선출 후 3주이내에 본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무국)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사무장 1명과 약간 명의 직



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임기) 지회임원의 임기 및 자격은 본부 회원관리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유지함을 원칙

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자격) 지회임원의 자격은 본부 회원관리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유지함을 원칙

으로 한다.

부  칙

제9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본부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.

제10조 본 규정은 본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1. 2009년 12월 22일 이사회 의결

2. 2014년  9월 22일 이사회 의결


